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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 2014-1016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 문 >

서울경제 2014년 1월 10일자 17면 「필스너우르켈 … 윌리안브로이바이젠 

… 기린이치방 …/수입맥주시장 낯선 자의 역습」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에 힘입어 수입 맥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 시장

에서 기존 강자를 제치고 신흥 강자가 부상하는 등 춘추전국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9일 A마트가 지난해 수입 맥주별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체코 맥주인 ‘필

스너우르켈’이 아사히 수퍼 드라이・기네스 드래프트 등 전통적인 브랜드를 제

치고 매출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필스너우르켈’은 1982년 체코 필젠에서 

처음 만들어진 라거 맥주로 2012년만 해도 수

입 맥주 순위에 들지 못했으나 소비자들 사이에

서 “맛이 깊고 풍부하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지

난해 처음으로 매출 상위 그룹에 진입했다. 일

본산 맥주인 기린이치방 맥주와 산토리 맥주도 

2012년에는 톱10 순위권 밖이었지만 지난해에

는 각각 7위, 9위로 매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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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마트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벨기에 맥주회사인 브로이마튼사가 만든 

에일맥주 ‘윌리안브로이바이젠’이 지난해 판매 순위 4위를 차지했다. 기린이치

방과 아사히 블랙 등도 각각 3위, 5위를 기록하면서 새롭게 판매 상위 10위권

에 진입했다.

이처럼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한 맥주가 신흥강자로 떠오르면서 국내 수

입맥주 시장 내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보다 새로운 맛의 맥주를 찾는 소

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수입맥주 시장이 급성장하는 사

이 입맛이 한층 까다로워진 소비자들이 기존의 식상한 수입맥주가 아닌 맛도 

품질도 우수하고 새로운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A마트의 경

우 국내 판매 1위를 자랑하던 아사히 수퍼드라이에 소비자 수요가 뜸해지고 있

는 분위기다. 2012년 매출 1위였던 아사히 수퍼드라이 500㎖ 캔 제품은 판매

가 줄면서 아예 톱10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2012년 2위였던 350㎖ 캔도 6위

로 떨어지는 등 아사히 수퍼드라이가 약세를 면치 못했다. B마트도 2012년 판

매순위 3~8위 내에 이름을 올렸던 호가든・밀러・버드와이저・기네스 등이 신생 

맥주 브랜드에 밀려 매출 상위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국산 맥주 판매가 9.2% 줄어드는 등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반면 수입 맥주는 29.8%로 두 자릿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며 “수입 맥주 매출 증대의 원동력은 체코・벨기에 등 희귀 맥주나 네덜란드 하

이네켄 등 유럽산이 대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생 수입 맥주들의 강세에는 

소비자들의 입맛 다양화 외에 가격이나 경품 제공 등 수입업체의 프로모션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촉행사가 제한된 국산 맥주와 달리 새로 물 건너

온 해외 맥주의 경우 최대 25%의 할인율 적용은 물론 다양한 경품 제공도 가

능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401/e201401091701561202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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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에 힘입어 수입맥주시장에 신

흥 강자가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특정 마트가 제공한 지난 한 해 

수입맥주의 판매순위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기사는 판매된 순위에 따라 해

당 맥주를 실명으로 소개했고, 편집자는 판매순위표를 만들어 1위부터 10위까

지 수입맥주 순위를 매겼다. 특히 ‘필스너우르켈’은 신규 입점에도 불구하고 판

매 호조를 보였다고는 하나 판매 순위에서는 5위에 불과한데도 유일하게 사진

까지 게재했다.

기사는 판매정보를 제공한 마트를 ‘A마트’로 익명 처리했다. 정보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독자, 즉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의 신뢰

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게다가 A마트의 판매순위는 국내 수입맥주 판매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

다. 만약 그랬다면 기사에서 소개된 B마트의 판매순위와 같아야 한다. 따라서 

A마트의 판매순위는 일반화할 수 없는 불충분한 정보다. 

수입맥주시장에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트렌드를 보여

주는 정도라면 몰라도 이처럼 익명의 특정 마트에서의 브랜드별 판매순위까지 

밝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보도의 원칙에 어긋나며, 자칫 특정 수입맥주 브랜

드의 홍보를 돕는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신문윤리강령실천요강은 『보도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

칙으로 하며, 기자는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

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제5조 「취재원의 명

시와 보호」 ①(취재원의 명시와 익명 조건)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